
國語敎育學會 會則

제 1 조 본회는 국어교육학회라 한다.

제 2 조 본회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

2. 논문집 간행

3. 기타 연구 활동

제 4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1인, 부회장 1일, 총무 1인, 감사 1인을 둔다.

2.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5 조 본회의 제발 활동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총회에서 선출한

운영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

2. 운영위원회는 연구 발표 및 논문집의 편집, 간행 등을

관장한다.

제 6 조 본회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박사과정 재적 이상인 자

2. 위 1.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
제 7 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

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8 조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2/ 3 이

상의 찬성에 의한다.

제 9 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

따른다.

부 칙 본 회칙은 1992. 7. 31.부터 시행한다.


